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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소는 년 월 일 재판  의 의견 로 인 언론2021 1 28 6:3 , 

사는 거운동 간 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당 후보자에 ·

한 지지 반  등의 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·

 조치를 해야 하고 행 안 부장  및 신용 보업자는 실명인증자, 

료를 리하고 앙 거 리 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

자료를 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한  조치를 하지 아니하, 

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보를 삭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

부과하도록 한 공직 거법 조항  모두 헌법에 반 며 일부 청, 

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 법하다는 결 을 고하 다 이에는 재판. 

 인의 반 의견이 있다3 . 헌 각하[ ,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1. 1. 28.

헌법재판소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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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헌가 사건2018 16 ○ 

청신청  신  운 하는  원 거 거운동   , 20

간   지 그리고  통 거 거2016. 3. 31. 2016. 4. 12. , 19

운동 간   지 당해 지  게시  2017. 4. 17. 2017. 5. 8.

등에 당 후보 에 한 지지  보  게시할 수 도  하 도 행· ·

 또는 신 보업 가 공하는 실  실  도

 하는 술   하지 않았다는  과태료  과 았다 청신청. 

 에 하여 신청  하여 그 재  계    과태료 과  근거 항

  공직 거  항  공직 거   항 공82 6 1 , 261 3 3 , 

직 거   항 에 하여 헌 심 청신청  하 고261 3 4 , 

청 원   청신청  아들여 헌 심 청  하 다2018. 8. 8. . 

헌마 사건2018 456 ○ 

청  는 실시   동시지 거     2018. 6. 13. 7 , ◆◆

언 사는 거운동 간  당해 지 게시  등에 당 후보 에 ·

한 지지  등  보  게시하는 경우 실  는 술   하도·

 하고 언 사는 당해 지  게시  등에 실, · “

 시가 없는 당 나 후보 에 한 지지  보가 게시  경우에” ·

는 지체 없   삭 하여야 하 당 후보   각 거 리 원 가  , ·

보  삭 하도  한 경우에는 지체 없  에 라야 한다고 규 한  

공직 거  항 공직 거  항 항  청  82 6 1 , 82 6 6 , 7

본  해한다고 주 하  헌 원심  청 하 다.

헌마 사건2020 406 ○ 

청  주식 사  신   운 하는 고 청     ‘ ’ , □□ ★★ △

 실시   원 거  다2020. 4. 15. 21 .△

청 들    공직 거  항 공직 거  항   82 6 1 , 82 6 6 , 

항과 아울러 행 안   개 신 보업  하여  실 료7 , 

 리하고 앙 거 리 원 가 그 료   하는 경우에는 에 

도  규 한  공직 거  항 언 사  하여  같82 6 3 , 

  항에  보등  게시  경우 지 게시  등에 실1 “ 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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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 나타나도  하는 술   취하도  규 한 공직 거  82

항 그리고 언 사에 한 과태료 과  근거 항  공직 거  6 4 , 

 항 공직 거   항 가 청 들  본261 3 4 , 261 6 3

 해한다고 주 하  헌 원심  청 하 다.

 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 공직 거   개(2014. 11. 19. 12844○ ① 

고   개   것 항, 2017. 7. 26. 14839 ) 82 6 1 , 

 공직 거   개 고  (2017. 7. 26. 14839 , 2020. 2. 4. 

 개   것 항 공직 거16957 ) 82 6 1 , (2020. 2. 4. 

  개  것 항 공직 거  16957 ) 82 6 1 , (2010. 1. 25. 

 개  것 항 항 항 하 9974 ) 82 6 4 , 6 , 7 ( ‘실  항’

라 한다  공직 거   개 고), (2017. 7. 26. 14839 , ② 

  개   것 항 공직 거2020. 2. 4. 16957 ) 82 6 3 , 

  개  것 항 하 (2020. 2. 4. 16957 ) 82 6 3 ( ‘실

료 리 항 라 한다  공직 거  ’ ), (2015. 8. 13. 13497③ 

 개 고   개   것  , 2017. 2. 8. 14556 ) 261 3

항 공직 거   개  것  3 , (2017. 2. 8. 14556 ) 261 3

항 공직 거   개  것  4 , (2014. 2. 13. 12393 ) 261

항 하 6 3 ( ‘과태료 항 라 한다 가 헌 에 고 청 들  본’ )

 해하는지 여 다.

결정주문 

 공직 거   개 고  1. (2014. 11. 19. 12844 , 2017. 7. 26. 

 개   것 항  공직 거14839 ) 82 6 1 , (2017. 7. 

  개 고   개  26. 14839 , 2020. 2. 4. 16957

 것 항 공직 거   개  ) 82 6 1 , (2020. 2. 4. 16957

것 항  공직 거   개) 82 6 1 , (2017. 7. 26. 14839

고   개   것 항 공직, 2020. 2. 4. 16957 ) 82 6 3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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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  개  것 항 공직 거(2020. 2. 4. 16957 ) 82 6 3 , 

  개  것 항 항(2010. 1. 25. 9974 ) 82 6 4 , 6 , 7

항  공직 거   개 고, (2015. 8. 13. 13497 , 2017. 2. 8. 

  개   것  항 공직 거14556 ) 261 3 3 , (2017. 

  개  것  항 공직 거2. 8. 14556 ) 261 3 4 , (2014. 

  개  것  항 는  헌 에 2. 13. 12393 ) 261 6 3

다.

청  주식 사 청   나 지 심 청  각 각하한다2. , .□□ △△

이유의 요 

 헌마 사건  건에 한 단 2020 406 

청  주식 사  심 청   실 료 리 항에 한 심 청   ○ □□

는  항   언 사  수  규 하는 것  아닐 뿐만 아니라, , 

실 료  수집 보 과  본  개 보 결  에·

도 본 해   할 수 없어 하다.

   ○ 청   심 청   과태료 항에 한 심 청 는  항  , △△

언 사 게시  등  청  에게 직  지 않고, △△

 언 사에 한 과태료 과  하여 게시  등 가 편  겪

는다고 하 라도 는 간 고 사실  에 과하므 본  해, 

  할 수 없어 하다.

 본안 단 

 원   여 1. 

실  항  언 사   당 후보 에 한 지지  “ ” · “ · ” ○ 

 하여 원 에 는지가 다.

에  단한  같 공직 거     체  언  , ‘○ 

사   하고 고 앙 거 리 원 가 운 하는 거보’ , ·

도심 원 가 심 상  언 사  결 하여 공개하는 심 상 항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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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등  합하  언 사 는 하다고 볼 수 없 특  ‘ ’ , 

언 사가 신  실  항에  실   지는지 여

에 하여 신 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 다. 

또한 지지  사  미  거운동  규 과 그에 한 헌 재   ‘ · ’ “ ”

 해 심 상 항  공직 거   항  규 내  합, , 

하 건 한 상식과 통상   감  가진 사람  신   당 후보, ·

에 한 지지  보  게시하는 행 지  알 수 므  ‘ · ’

 원 에 하지 않는다 헌재 헌마 등 헌재 ( 2010. 2. 25. 2008 324 ; 2015. 7. 

헌마 등 참30. 2012 734 ).

과 지원   여 2. 

쟁  ○ 

심 상 항     게시  등  가 신  신원  누 에게   

도 지 않  채  신  사상 나 견해  하고 할 

  한한다 동시에  말미암아 게시  등  운 사. 

 탕  여  하 는 언 사  언   역시 한·

는 결과가 생하 실 료가 수집 리 다는 에  게시  등 , ·

 개 보 결 도 한 다 그러므  심 상 항  과 지원 에 . 

하여 게시  등    언 사  언  그, 

리고 게시  등  개 보 결  해하는지 여 가 다.

 당   수단  합  ○ 

심 상 항   당 나 후보 에 한 신공격과 색     

한 사 경  실과  지하고 거  공  보하  한 것

고  허  경우 생할 수 는  과  막  하여 그 규, 

 필  할 수는 다. 

해    ○ 

심 상 항과 같  지  게시  등에  루어지는    1) 

 규 할 경우  보복  우  에  민   검열 아래 

비   하게 고  그러한 우  극복하고  비  , 

 한 경우에도 심 상 항에  실  거 지 않았다는 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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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 삭  수 다 는  한 사상  시 에  다양. ‘ ’

한 견  억 하는 것 고  민  사  체가  수 , 

민주주  근간  루는 운 여   해  수 다, .

거운동 간     과는  에도 해당    

 내 과 함께  행  규 하는  도 사  상  , ·

여러 건들  아울러 하여 생하므 든  사 포  , ·

규 하는 것   보다 행 편  단 편  우 함  

  개 보 결  등  지나 게 한한다. 

 사  게 할 수 는 핵심  간 라 볼 수 는 거운  2) 

동 간   한  체  험에 한 것  아니라 심 상 항

 하여 한 행 가 감 할 것 라는 상  가능 에 하고 

는 심 상 항  상  언 사 가 원 에 하지는 않, “ ”

는다고 하 라도 그 가 하다는 지 고 하  심 상 항  

하여 생할 수 는 본  한  도는 결  다고 볼 수 없다.

실 가 하고 는 거  공 라는      3) 

 나 개 보 결  약하지 않는 다  수단에 해 도  

달 할 수 다. 

공직 거  보통신망  한 거운동 규  통하여 공직 거 에    

는 보  통  한하고 고 항 항  항 ( 82 4 3 , 4 , 256 3

 마 보통신망 진  보보  등에 한 상 보통신망  1 ), ‘ ’

통하여 에 공개  보  해 사생  해나 훼  등  해   

사람에게 는 삭 청 등  수단 나 시  등   수도 다(

보통신망 진  보보  등에 한   44 2, 44 3). 

  나 개 보 결  약하지 않고도 허  보  

한 여  곡  지하여 거  공  보하는 새 운 수단  도 할 수도 

다. 

 한 거 죄에 하여는 훼 죄나 후보 비 죄 등 여러 사  4) 

후  재수단  미 마 어 다 재 술 수 에 도  프. 

통신에 필 한 고 한 주  하는 등   사후  게시  (IP) 

 신원  하는  가능한 것도 아니다 공직 거 에 규 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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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단  통하여 도 거 죄  지   또는 보통신망  한 행  

공직 거 에 는 행  한 사람  사항  특 하고 극  거, 

 공   보할 수 다. 

그러므  심 상 항  해   갖 지 못하 다  5) .

 균  ○ 

심 상 항   사  가  한 거운동 간 에 언   

사 지 게시  등  하여  실  하도  강 함  

  언   한하고   과  지하  , 

하여 든  규 함  다수 민  개 보 결 도 

하게 한하고 다는 에   같   거  공  지라는 공

보다 결  과 평가  수는 없다. 처럼 심 상 항   균  또한  

갖 지 못하 다.

   결

심 상 항   헌 에 고 청  주식   , 사 , □□ 청   △△

나 지 심 청 는 하므   각 각하한다.

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 합헌( , , ) - 

심 상 항  거에 한 여  에 미 는 향 에 상 하여 거  공○ 

과 한 공  책  담하는 언 사가 지  게시  등  

운 함에 어 게시 는 보 등  , 통해 신공격 나 색 수에 한 , 

여  곡 등  나타남  거  평 과 공  훼 는 것  지하

는 것 그  당  다, .

○ 실   등  거운동 간  상  지 도가  언 사 

지  게시  등에 보  게시하고  하는 는 신빙  낮거나 , 

훼 죄 후보 비 죄 등 사후  재  상   수 는 보 등  게시하, 

거나 특  당후보  지지 하는 보 등  다양한  량 포하, ‧ ‧

여 여  리하게 하 는 행동  하게  수 다 것  책 한 . 

경    내지 상과 결합하여 신공격 나  

색 수에 한 여  곡 등  나타나는 것  억 함  , 거 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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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하고  하는  달 에 여하므 수단  합  다, .

심 상 항  거운동 간  만  한한다 거운동 간에는 ‘ ’ . ○ 

   다  당 후보 들  당 라는 체   가지고 ‧

본격  상  경쟁하고 각각  당 후보  지지 하는 들 사 에 , ‧ ‧

 사  또한 경쟁  루어지므 거가 한 시 에는  , 

경쟁  과열  색 나 여  곡 시도 등  나타날 수 다 러한 상. 

 특  허  또는 곡  보  하고 한 재생산  편향  ‧

보 취득과 편견 강  상 등과 같  경    내지 상

과 결합하  거  공  훼  험  크다.

거운동 간  민   사  한 보 어야 할 간 과 동    

시에  다   견들 사  경쟁  본격  루어지는 간 므

거  공  보가 욱 실한 간 도 하다, .  한 거 

운동  다  거운동과 달리 거운동 간과 상 없  허 고 지만, 

경    내지 상  거운동 간  상  특 과 결합할 경우 

거  평 과 공  훼 할 험  아지는 것 할 수 없 고 러한 , 

험  상 라고 단 하 도 어 다 .

심 상 항  개  지나 후보  또는 당  운 하는 지가 아○ 

닌 언 사  지 게시  등에  만  한한다 당, ‘ ’ . 

나 후보  사  경쟁  본격 는 거운동 간에는 거에 한 여  

에 향  미 는 공 매체  언 사가 담하는 거  공 과 

한 공  책 도 커진다 언 사  가  것  립과 운  진. ‘ ’

벽  낮다는 과 연  것 개 과 상  가지는  매, 

체는 단지 보  통  매개하 만 하 라도 특 한  사  신

하고 하게 할 수 므  매체가 언  능  하고 다  , 

그에 걸맞  객 과 립 에 한 신뢰  지할 책  다고 할 것 다. 

○ 심 상 항  당 후보 에 한 지지  내  하는 만  ‘ ’‧ ‧

한한다 것  거  결과에 직  연 고 거운동 간  본격. , 

 상  경쟁하는  사 에 하여 허  또는 곡  보가 , 

지 도 는 언 사 지  게시  등에 책 하게 게시 는 경우, 

해당 게시   공간에  하고 하게 재생산 고 여 에 편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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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  보 취득과 편견 강  상 지 결합  등  통한  , 

 어 워  거  공  훼 할 험   할 수는 없다.

○ 언 사 지  게시  등에 ‧ 실  거쳐 보 등  게시

는 경우에도 게시  등에는 게시  실 나 별 나  등과 같  , ‧

개 보가 는 것  아니라 실 라는 시만 나타나므  ‘ ’ , 

공간에  각  비난과 신공격 등   수 는 실  하게 하는 

것  아니라는 에 는 보 등  게시한   보 다 또 보 등 . 

게시  실 료는 거과  객 립  에  공 하게 리할 ‧

책  는 앙 거 리 원 가 하는 경우에  수 도  별도  

리 는 것 므   하는 과만 나타난다, . 

    게시  보에 한 삭 청 나 시  등    한하는 

안  시 는 것들  심 상 항   달 에 동 한 도  여

하는 수단 라고 볼 수 없고 다  안  어 지 않게 상 지도 않는다, .

재  술 수 과 에 라 공직 거   가 는 행  신원  ○ 

할 수 는 도  들 사후  재   하는 것  행 에 , ‘ ’

하여 어  사  안내   하고 지 않다 심 상 항  언. 

사  게시  등에 신  개 보  지 않고 할 수 다는 미  ‘

 보 하고 고 다만 그러한  하고  하는 사람  하여  ’ , 

실  과  통하여 상  립하는  사  열하게 경쟁하고 

는 거운동 간에  공직 거   행  할 험   지할 수 

도  하고 는 러한 도    행 편 에만 우쳐 다거, 

나 민  재  죄  취 하는 것  평가하는 것  리가 다.

    게시  등  개 보 결  가  한 는 것 보 등  , 

게시행 에 공직 거   가 는 경우 공 한 거 리  책  

는 앙 거 리 원 가 게시  신원    하게 할 수 도  하

는 도 다 게시  하여   식하도  함  스스  책 한 . 

 할 수 도  하는 에   에 한 한  거  공

 보  한 필 한  것 라 그 수단  가  계에 는 , 

개 보 결 에 한 한  할 수 는 안  상 하 는 어 다.

○ 개 과 상  특징  하는 언  뉴스  생산  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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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므 , 지 게시  등  들  공하는 보  들

 운 사   하는 여  과 는 언 사  

언  동  한  차지한다. 거  공 과 한 언  공

 책  언 사 지  게시  등에 가 게 게시하는 

보 등  리에 해 도 재하므 게시  등   에 , 

한 한  필 한도에 그 는 것 라 그에 수 는 언 사  언, 

 에 한 한도 필 한  도  어 다고 보  어 다.

언 사가 실   할   실  시가 없는 게시      

삭 할  강 하는 과태료 항  내 도 과도하다고 단 하  어 다.

○ 심 상 항  그  상과 본  한  도에 어  해   원

에 하지 않고  균  원 에도 어 나지 않는다 라  과 지원, . 

에 하지 않 므 언 사 지  게시  등   , 

 개 보 결 언 사  언   해한다고 볼 수 없, 

다.


